
성과급과 상여금은 어떻게 다른가 

1. 급여 및 임금의 종류 (급여 vs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2. 넓은 의미의 성과급 유형 

3.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4. 임금으로 보는 경우 

주식회사 중앙경제   www.elabor.co.kr  Copyright (c) elabor All rights reserved. 

이슈 & 리포트 



www.elabor.co.kr  Copyright (c) elabor All rights reserved. 

1. 급여 및 임금의 종류 (급여 vs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인용 : 3일 노동법 / 이원희 저> 

급여 ≒ 보수 ≒ 소득 

(성과급)  

임금 ≒ 평균임금 

(실적급)  

통상임금 ≒ 최저임금 

(정기적•일률적 • 소정근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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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넓은 의미의 성과급 유형 

<인용 : 3일 노동법 / 이원희 저> 

임금으로 보는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비정기 
변동 

불규칙 

실적급 
(실적에 비례한 근로의 대가) 

 
Ex.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한 인센티브 

 
Ex. 실적에 비례하는 성과포상금 

순수 성과급 
(달성했으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목표달성 여부) 

(평가에 따른 지급여부) 
 

Ex. 실적급 중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성과급  
Ex.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업적연봉 

정기적 
규칙적 

정기 상여금 
 

Ex. 관례화되어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 
Ex. 해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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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용 : 3일 노동법 / 이원희 저> 

구분 세부내용 근거사례 

집단성과급 

매출액 또는 이윤 증가로 인한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만 볼 수 있다. 
 

대법 2006.2.23, 
2005다54029 

개인성과급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업적연봉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
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
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
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12.23, 
2009나6914 

실적급 중 목표에 달성하면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
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대법 2004.5.14 
2001다7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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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으로 보는 경우 

<인용 : 3일 노동법 / 이원희 저> 

구분 세부내용 근거사례 

실적급에 따라 반드시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
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
로의 대가 

대법 2011.7.14, 
2011다23149 

실적에 비례하는 성과포상금 

피고가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
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
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봄이 상
당 

대법 2011.3.10, 
2010다77514 

개인포상금 

귀사의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
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ㆍ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
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
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
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
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 2003.2.11, 
2002재다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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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용 서적> 

<인용 : 3일 노동법 / 이원희 저> 


